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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심으로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례 내용  도서  운 원회 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 과 시사 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  운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 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첫째, 공공도서  운 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한 이론  
배경에 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 원회 련 조례제정 황, 운 원회 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수당지  등 5개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 분석을 토 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 운 원
회 의무 설치, 원 구성에 있어 도서 장, 도서  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원회 심의 결과 
반  등이 필요함을 언 하 다. 한 향후 도서 운 원회 련 표 조례안 제정 시 운 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related ordinances, 

derive problems and implications, and based on this, suggest the contents and supplementation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ordinance. To this end, first, we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and the nature 
of the ordinance. Second,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ive areas: the status of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library steering committee, whether provisions related to library steering committee are included, 
composition content, composition method, function, conference and regulation enactment, and allowance 
payment.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mention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in charge 
of ordinances, a library steering committee,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library directors and library 
experts, hold regular meetings, disclose minutes, and reflect the results of committee deliberation. In 
addition, when enacting a standard ordinance items containing the name, nature and role, composition, 
meeting, sub-organization, rule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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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국가의 도서 발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의 극  심과 노력으로 매년 국 으로 

50-60개의 공공도서 이 새로 개 하여, 2021년 

말 재 1,208개 (공립 1,184 )이 운 되고 

있다. 공공도서 의 양  증 는 시민 생활의 편

의성을 증 할 뿐 아니라 지식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최근 정보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경제  격차 해소 역할을 통해 공공도

서 의 사회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공공도서  선언을 통해 공공도

서 의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 , 

언어, 사회  신분에 계없이 모든 사람을 

한 균등한 근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의 사상 , 

정치 , 종교  검열이나 상업  압력에 굴복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 공공도

서 은 지방자치단체나 앙정부의 책임 하에 

운 되고 있어 특정 법률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

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이 우리나라 도서  정책

과 행정체계에도 반 되어 있다. 즉, ｢도서 법｣ 

제4장의2 제27조(설치 등) 제1항에서는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 을 설립․육성하여야 한

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 을 설립

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

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

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네스코 공공도서

 선언과 우리나라 ｢도서 법｣ 모두 공공도서

의 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공공도서 의 설립․육성에 기여해

야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서 공공도서  사무가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되

어 지방자치단체 심으로 격하게 성장 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도서  확충

과 발 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차 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면서 지방자치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한 2023년 도서  건립에 한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도서 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 의 장 

 도서  운 원회) 제2항은 ‘공립 공공도서

은 해당도서 의 효율 인 운 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 히 조하기 하여 도서

운 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제3항은 ‘제2

항에 따른 도서 운 원회의 구성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사무의 하나

인 공공도서  운 에 있어 제도  기반으로서

의 도서 운 원회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법 규정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 을 설립해 

운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도서

운 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한 사항을 

도서  련 조례에 반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지역 도서  조례 황

을 악한 후 공공도서  운 원회와 련된 

조례 내용을 분석해 문제 과 시사 을 도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운 원회 조례 구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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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내용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 상 지역을 충청지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기존에 연구된 사례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비해 인구 수 비 공공도서  수와 소장자

료가 많고 직 으로 운 되는 비율과 정규직 

비율이 평균보다 높지만( 앙 학교 산학 력

단, 2018), 인구 집지역이나 소도시를 심

으로 도서 이 분포되어 있어 도서  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 2021)

는  등과 연구를 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의 도서  련 조례를 살펴보던  충청지역

이 다양한 부서에서 도서  련 조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을 알게 되어 공공도서  

운 원회와 련된 조례를 분석하기에 합

한 사례라고 단하 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서 법｣과 각 시․

군 도서  운 조례 등에 명시된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항을 분석하기 해 조례의 

의의와 성격 등에 한 내용을 정리했다. 이후 

충청지역 도서  운  련 자치법규를 조사해 

그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항의 내

용을 분석하 다. 이를 한 연구방법  차

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분석 방법으로 공공도서  조례와 운 원회

에 한 문헌들을 수집해서 조례의 의의와 성

격, 운 원회의 의의와 역할 등을 분석하

다. 그  충청지역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례만을 별도로 찾아보기 해 자치법규정

보시스템에서 충청지역 공공도서  운 조례 

등을 검색해서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

항을 조사․분석하 다. 이후 바람직한 공공도

서  운 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 다.

2. 이론  배경

2.1 조례의 의의와 성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  안에서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이론연구
문헌조사  분석 ∙선행연구 

↓ ↓ ↓

2단계

황조사

운 원회 련 

조례 분석

∙충청지역 도서  운 원회 조례 분석

∙문제 과 시사  도출 

↓ ↓ ↓

3단계

결론 도출
종합정리

∙충청지역 도서  운 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보완 사항 제안 

<그림 1> 연구 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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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범을 말

한다(김남진, 김연태, 2018). ｢지방자치법｣ 제28

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는 의무 부과에 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  한계와 사무  한계를 밝히고 있다.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 한 구역에서만 효력

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규이고, 자치단체 

의사에 기 하는 고유한 법률행 라는 에서 

자치법규의 특성을 갖는다. 한 주민자치의 고

유한 입법기능, 법률의 획일성에 해 지역 특성

을 반 하는 기능, 법률의 결함이나 지체성을 보

완하는 기능 등을 가지며, 이는 상 법령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한다는 에서 정 인 특

징으로 지 된다(정 태, 정미연, 201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 제2항 5호에 의하면, “도서 의 설치  

리”에 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

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 )와 동법 시행령 제10

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항 [별표 

1]의 5에서 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에서 분담하는 도서  련 사무에는 공공도서

과 문고의 설립운  등이 각각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도서  행정체계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의 특수

한 상황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운 에 

해서는 별도의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서 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지방교육 자치에 한 법｣ 제20조(교육감 

장사무)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 진

흥에 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교육장

의 분장사무의 범 ) “7. 평생교육 등 교육․

학  진흥에 한 사항”에 따라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운 은 해당 교육감의 장사무

로 규정되고 있다.

 

2.2 도서 운 원회

도서 운 원회는 “도서 에서 계층  구

조를 보완하기 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원

회”(정동열, 2021)로서 자문기  는 심의기

의 역할을 수행한다(서혜란, 1995). 이진

(2001)은 도서 운 원회 역할로 의사결정, 

부서간 업무조정, 참여를 통한 직원의 심 자

극, 리자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 극  홍보

를 제시하 다. 배창섭, 김 석(2009)은 효과

인 도서 운 원회 활동 방안에 해 국내외 

우수한 공공도서 에 한 많은 정보를 비하

고, 공공도서 의 산업무에 해서 충분히 이

해하며 도서  운 에 한 비 과 안을 제시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공공도서 의 요

성  사서의 필요성에 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 하 다. 

도서 운 원회의 연 을 살펴보면 한민

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제정된 된 ｢도서 법｣

(1963년 10월 28일 제정)에는 공공도서  운

에 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서

혜란, 1995). 1986년 5월 24일 경기도 부천시가 

법제상 처음으로 도서 운 원회 한 조항을 

신설하 는데 그 내용은 운 원회 목 , 원

의 구성, 원의 업무, 수당 등에 한 것이다. 

1987년 부 개정된 ｢도서 법｣(제3972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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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운 원회 조항을 신설하 다. ｢도서

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도서 운

원회 목 을 규정하고 원회 구성  운 에 필

요한 사항을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동법 시

행령에서 도서 운 원회의 구성, 운 원회

의 직무, 운 원회 회의 등에 한 내용을 명

시하 다. 1991년 제정된 ｢도서 진흥법｣과 동

법 시행령은 이  ｢도서 법｣과 비교해 도서

운 원회와 련된 내용의 변화가 있다. ｢도

서 진흥법｣ 제23조 제2항은 도서 의 효율

인 운 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 한 조를 

해 도서 운 원회를 설립, 운 하도록 규정

하 다. 동법 시행령에는 원 사항과 도서

운 원회 심의에 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후 1994년 ｢도서   독서진흥법｣은 1991년 

｢도서 진흥법｣의 도서 운 원회 규정을 그

로 명시하 다. 2007년 개정된 ｢도서 법｣ 제

30조 제3항은 도서 운 원회 구성  운 에 

필요한 사항에 해서 기존 통령령에서 규정

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오주환, 김수진, 2013). 이에 

따라 ｢도서 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 의 

장  도서 운 원회) 제2항과 제3항에서 운

원회를 두어야 하는 당 성과 운 원회 

구성  운 에 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2.3 선행연구 

도서  련 원회 활동 등에 한 연구는 

도서 정책 원회, 종별 운 에 향을 미치

는 원회 등의 활동을 분석하고 시사 을 제

시하고 있다. 조례 분석 연구는 그동안 공공도

서  조례 운 황을 반 으로 검토하거나, 

작은도서 이나, 독서진흥 련 내용 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  

운 조례 내용  운 원회 련 조항만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어 선행연구와

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  련 

원회 활동과 도서  운 조례에 한 선행연구

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먼  도서  련 원회 활동 등에 한 연

구로, 이용남(2002)은 우리나라 도서 정책

원회의 변천 과정과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 을 

도출한 후 미국과 국의 도서 정책 원회 분

석 결과를 통해 시사 을 고찰하 다. 배창섭, 

김 석(2009)은 공공, 학, 학교도서  운

에 향을 미치는 각종 원회에서의 정책제언 

활동에 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도서  

문가의 원회 참여 활동이 도서 의 요성

과 사서의 역할  필요성에 한 이해 증진과 

도서 의 정체성 확립에 의미있는 도움을 주어 

도서 을 발 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오주환, 

김수진(2013)은 서울시구립공공도서 을 심

으로 조례를 비롯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

운 원회 황을 살펴보았으며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올바른 도서 운

원회 방안을 제시하 다. 오주환(2014)은 공공

도서  거버 스 사례로 도서 운 원회의를 

연구하면서 도서 운 원, 시민단체, 자원

사자, 도서  직원의 구체 인 참여와 구성, 운

에 한 문제 을 확인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도서  거버 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김보일(2022)은 역도서 원회 운  황

을 분석하고 개선을 한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 다. 한 역도서 원회 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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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에 해 표 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  자치법규(안)를 제안하 다. 

다음은 도서  운 조례에 한 연구로, 윤

혜 (2012)은 지역 공공도서  련자치

법규에 한 황분석을 통하여,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 차를 등을 살

펴보고 공공도서  련 자치법규를 분석함으

로써, 공공도서  행정체계, 도서 장의 직종과 

직 , 공공도서  조직체계 역에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정 태, 정미연(2013)

은 기 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도서  

련 조례의 운 황을 분석하 으며, 이를 바

탕으로 하여 도서  련 조례의 운 개선 방

안을 제안하 다. 김홍렬(2014)은 국 245개 

역  기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 하고 

있는 도서  자치법규의 제정 황을 조사하여 

검하고, 도서  설치  운 을 뒷받침하는 

법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최만호, 노 희, 장로사, 김

윤정(2020)은 경기도 작은도서  조례 분석  

개정 방향에 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한 후 작은도서  활성화를 한 개정 

방향  조례(안)을 제안하 다. 

 

  3.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례 내용 분석 

3.1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 도서  조례 제정 

황

충청지역은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등 모두 26개 기 자치단체가 있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 2021년 12월 31일 기  충청지역

에는 충청북도에는 54개, 충청남도에는 63개 

등 모두 117개의 공공도서 이 있다. 

도서 운 원회에 한 규정은 충청지역 

기 자치단체의 도서  련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먼  충청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서  련 조례제정 상황을 악하 다. 각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에서 충청지역 도서  련 조례를 확인하 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

도 지역사회에서 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기에 교육청 체 차원에서 조례 운  상황을 

확인했다.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기 자치단체 

 충청북도 괴산군이 재 지방자치단체가 설

립 운  인 공공도서 이 없어 련 조례도 

없다. 괴산군을 제외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도서  련 조례는 모두 73개로 확인

되었다. 이  공공도서  련은 32개로 체 

43.8%를 차지한다. 작은도서 은 16개(21.9%), 

독서진흥 조례는 9개(12.3%), 평생교육 조례는 

7개(9.6%), 서 지원 련 조례는 9개(12.3%)

다. 재 제정된 조례 종류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도서  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체 26개 지방자치단체  도서 이 담당하는 경

우는 10곳(충청북도 3곳, 충청남도 7곳, 38.5%)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외 문화체육 담당부서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학습 부서가 담당

하는 곳도 4곳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부서에서 도

서  조례 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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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례 수 공공 작은 독서진흥 평생교육 서 지원

체 73
32 16 9 7 9

43.8% 21.9% 12.3% 9.6% 12.3%

충청북도 29
13 7 4 3 2

44.8% 24.1% 13.8% 10.3% 6.9%

충청남도 44
19 9 5 4 7

43.2% 20.5% 11.4% 9.1% 15.9%

<표 1>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 도서  련 조례 종류 황 

재 국가 차원에서 도서  업무가 분명하게 

문화체육 부 소  업무라는 을 고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  련 업무 담당부

서가 어느 곳인가에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

다 극 인 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담

당부서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도서  업무가 

문화부문 업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도서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  련 조례의 경우에 보

다 명확하게 ｢도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3.2 조례에 운 원회 련 조항 포함 여부 

분석

｢도서 법｣ 제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도서  조례에서 도서 운 원회

에 한 조항 유무와 명칭과 함께 원회의 법

 성격을 명확하기 해 ｢도서 법｣의 련 조

항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

다(<표 2> 참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10곳(도서 이 없는 

괴산군 제외)은 모두 조례에 운 원회와 

련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충청남도 15곳  2곳

(계룡시와 홍성군)은 운 원회 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룡시는 ｢계룡시 공

공도서  설치  운 리 조례｣ 제8조( 탁

도서) 제1항에서 ‘주민의 열람을 목 으로 도서

에 장서를 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운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만 조례 어디에도 도서 운 원회에 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홍성군도 운

원회에 한 조항이 없다. ｢도서 법｣이 도서

운 원회를 두되 구성과 운 에 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운 원회

와 련한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이 필요하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옥천군민도서  설치 

 운  조례｣ 제7조(조직  인력) ① 군수는 

도서 에 도서 장(이하 “ 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되, 장은 옥천군 평생학습원장

이 된다고 하고, 제27조(설치) ① 도서 의 효

율 인 운 을 하여 ｢도서 법｣ 제30조 제2

항에 따라 옥천군 도서 운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회의 기능은 옥

천군평생학습 의회가 행하며, 원회 회의 

등 운 과 련된 사항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

흥 조례｣를 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조항은 상 법인 ｢도서 법｣ 제30

조 제1항에서 공립 공공도서  장은 사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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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명
원회 련 

조항 유무

도서 법 

조항 명시
운 원회 명칭 비고

충청

북도

청주시 ○ X 청주시립도서 운 원회

(청주기 ) ○ X 운 원회

충주시 ○ X 충주시립도서 운 원회

제천시 ○ X 도서 운 원회

(제천기 ) ○ X 제천시기 의도서 운 원회

보은군 ○ ○ 도서 운 원회

옥천군 ○ ○ 도서 운 원회
제27조제2항에서 옥천군평생

학습 의회가 행하도록 함

동군 ○ ○ 동군도서 운 원회

증평군 ○ X 증평군도서 운 원회

진천군 ○ X 진천군도서 운 원회

괴산군 - - 

음성군 ○ ○ 음성군립도서 운 원회

단양군 ○ X 단양군립도서 운 원회

충청

남도

천안시 ○ ○ 천안시공공도서 운 원회

(천안아산상생 력

센터도서 )
○ ○

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운

원회

공주시 ○ X 도서 운 원회

보령시 ○ ○ 보령시도서 운 원회

(주산도서 ) ○ X 원회

아산시 ○ X 아산시도서 운 원회

서산시 ○ X 서산시립도서 운 원회

논산시 ○ X 도서 운 원회

계룡시 X X -
제8조( 탁도서)조항에서 

도서 운 원회 언

당진시 ○ ○ 당진시도서 운 원회

산군 ○ X 산군도서 운 원회

부여군 ○ X 부여군도서 운 원회

서천군 ○ X 장항농어 공공도서 운 원회

청양군 ○ X 청양군도서 운 원회

홍성군 X X -

산군 ○ ○ 도서 운 원회

태안군 ○ ○ 태안군공공도서 운 원회

충청북도교육청 ○ ○ 공공도서 운 원회

충청남도교육청 ○ ○ 도서 운 원회

<표 2> 충청지역 도서  련 조례  도서 운 원회 련 내용

으로 한다는 조항을 배한 것이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에서 공공도서  장을 사서직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

어 통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문화

체육 부 등은 이러한 황을 확인해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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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상 법을 배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 의도서  련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 청주시와 제천시, 천안아산상생 력

센터 도서  련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한 천

안시와 아산시, 주산도서   문화의집 련 

조례를 별도 제정한 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는 

각각의 조례에서 도서 운 원회 련 조항

을 두고 있다. 다만 보령시의 ｢주산도서   문

화의 집 설치․운  조례｣ 제21조( 원회 설치)

는 원회를 설치, 운 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

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데, 원회

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용 개정

이 필요하다.

3.3 운 원회 구성 내용 분석

운 원회 구성 시 원의 수와 자, 

원장 선임 방식, 임기와 연임 가능 여부와 연임 

시 횟수 제한 여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원수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4곳과 충청남

도 6곳 등 10곳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규정

되어 있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각 2곳은 단순

하게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3곳  14곳(약 

61%)이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는 7명 이하에서 20명 이하의 범 에서 원 수

를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각각 7명 이상 12명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원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지방자

치단체장(시장이나 군수)이지만 논산시와 천

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운 하는 천안아산

상생 력센터 도서 의 경우는 하는 사람

에 한 별다른 언 이 없다. 청주기 의도서

은 시장이 하지만 제천기 의도서 은 

시장과 수탁기 이 함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청 두 곳은 모두 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원장과 부 원장 선임 방식에 해서는 다

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원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동군은 도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증평군은 군수가, 진천군은 

부군수, 음성군은 행정복지국장이 맡도록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문화도

서 본부장이 원장을, 공공도서 장이 부

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산시는 평생학

습문화센터장, 산군은 부군수, 태안군은 교육

체육과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보령시 주산도서

  문화의집 경우에는 주산면장이 원장으

로 규정되어 있다. 

원의 임기는 충청남도 논산시와 산군이 

3년이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모

두 2년이다. 원의 연임에 해서는 다수가 연

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옥천

군, 음성군, 단양군과 충청남도 공주시, 서천군, 

청양군 등 모두 6곳은 연임에 해 특별한 언

을 하고 있지 않다.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경

우 부분은 횟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

나, 충청북도 진천군은 1회, 충청남도 천안시는 

2회, 보령시와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은 각각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가운데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이 1회 연임을 규정

하고 있다. 제천기 의도서  경우에는 원 

임기가 수탁기간을 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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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명 원수 자
원장/부 원장 

선임 방식

임기  연임

임기

(년)

연임

여부

연임

횟수

충청

북도

청주시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2 ○ X 

(청주기 )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3 ○ X 

충주시 10-15명 이내 시장 호선 2 ○ X

제천시 10-15명 이내 시장 호선 2 ○ X 

(제천기 ) 10-15명 이내 시장/수탁기 호선 3 ○ X 

보은군 15명 이내 군수 오선 2 ○ X

옥천군 12명 내외 군수 군수 2 X X 

동군 8-15명 이내 군수 담당국장 2 ○ X

증평군 15명 이내 군수 군수 2 ○ X

진천군 10-15명 이내 군수 부군수 2 ○ 1

괴산군 - - - - - -

음성군 10명 이내 군수 행정복지국장 2 X X 

단양군 20명 이내 군수 호선 2 X X 

충청

남도

천안시 10-15명 이내 시장
문화도서 본부장

(부 원장 공공도서 장)
2 ○ 2회

(천안아산상생 력

센터 도서 )
8인-12인 이하 별도 언  없음 호선 2 ○ 2회

공주시 10-15명 이내 시장 호선 2 X X 

보령시 15명 이내 시장 호선 2 ○ 1회

(주산도서 ) 15명 이내 시장 주산면장 2 ○ 1회

아산시 10-15명 이내 시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 ○ 1회

서산시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2 ○ X

논산시 10-15명 이하 별도 언  없음 호선 3 ○ 1회

계룡시 - - - - - -

당진시 10-15명 이하 시장 호선 2 ○ X 

산군 15명 이내 군수 부군수 3 ○ X

부여군 9명 이내 군수 호선 2 ○ 1회

서천군 7명 이하 군수 호선 2 X X 

청양군 10명 이내 군수 호선 2 X X 

홍성군 - - - - - -

산군 10명 이내 군수 호선 2 ○ X

태안군 10명 이내 군수 교육체육과장 2 ○ X 

충청북도교육청 7-12명 이하 장 호선 2 ○ X

충청남도교육청 7-12명 이하 장 호선 2 ○ 1회

<표 3> 도서 운 원회 원수 등 황

3.4 운 원회 원 구성 방식

운 원회 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원회 성격을 규정하고 실제 활동의 성패를 좌

우하는 가장 요한 요소다. 조례는 원을 구

성함에 보통 당연직과 직으로 구분해 규정

한다. 도서 운 원회 원 구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회 원의 종류에 해서는 <표 4>와 같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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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명

당연직 직

장 시공무원, 리부서장
도서
문가

교육/문화
계 문가

주민 표/
이용자/
시민단체

시․군의원 기타

충청
북도

청주시 ○1) ○ ○ ○
○

(2명)
 

(청주기 ) 리부서의 장 ○ ○ ○

충주시  공무원1)  ○ ○ ○

제천시 ○1)   ○ ○   

(제천기 ) 제천시립도서 장 ○ ○ ○

보은군  
부군수( 원장), 행정과장, 주민복
지과장, 문화 과장

 ○   ○

옥천군2) 군수( 원장)
옥천군 평생
학습 장

○

군/평생교육기 추천 
5  이상 공무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

동군
도서  업무 담당국장( 원장), 가
족행복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
과장

○ ○ ○   

증평군
군수( 원장), 미래기획실장, 사회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 ○ ○   

진천군  부군수( 원장), 공무원
1)

○ ○ ○ ○  

괴산군 - - - - - - - 

음성군 ○1)  행정복지국장( 원장)  ○ ○   

단양군 ○  ○ ○ ○   

충청
남도

천안시 ○ 문화도서 본부장( 원장) ○ ○ ○ ○  

(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

○
천안시와 아산시 도서  업무 담당 
과장  공무원

○ ○ ○ 천안시와 아
산시 의회 각 

2명천안시와 아산시 같은 수로 구성

공주시  평생교육과장1)  ○   

보령시  교육체육과장
1)

○ ○  ○ ○

(주산도서 ) 주산면장( 원장), 시 공무원1) ○

아산시 ○
1)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원장), 
평생학습 장, 교육청소년과장, 아
산교육청도서 장1)

 ○ ○ ○  

서산시 ○
1)

 
도서 운 에 한 
문지식과 경험 갖춘 자

논산시  도서  업무 담당과장 ○ ○ ○ ○  

계룡시 - - - - - - -

당진시   ○ ○ ○  

산군  
부군수( 원장), 교육가족과장, 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산문화
원 사무국장, 의회추천 의원(1명)

 ○ ○   

부여군  도서  업무 계 공무원1) ○ ○ ○   

서천군  문화진흥과장 ○ ○  ○  

청양군  공무원
1)

 ○ ○  

홍성군 - - - - - - -

산군  도서  업무 계 공무원1) ○ ○ ○   

태안군 교육체육과장( 원장)  ○ ○   

충청북도교육청 ○1)  ○ ○   

충청남도교육청 ○    련기  소속 공무원

1) 조례에서 당연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도서 장이나 련 공무원을 언 한 경우에는 당연직 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하 음.
2) 옥천군의 경우에는 도서 운 원회의 기능을 옥천군평생학습 의회가 행하도록 하고 있어 운 원 구성에 해서는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용하고 있음.

<표 4> 도서 운 원회 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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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운 원회의 효율  운 을 해서는 

도서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련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조례에서 도서  장을 당연직으로 명확

하게 규정한 경우는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포함), 충

청남도교육청 등 단 3곳뿐이다. 당연직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장을 원  

하나로 명시한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음

성군, 충청남도 아산시와 서산시, 충청북도교육

청 등 6곳이다. 따라서 장을 도서 운 원회 

원으로 규정한 곳은 모두 9곳에 그치고 있다. 

장이 원이 아닐 경우 원회가 충실하게 운

될 수 있을지에 한 검이 필요하다. 

장과 함께 원회의 논의나 의결 사항을 

충실하게 구 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부서의 장이나 련 공무원들도 원

회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군

수나 부군수 등 원장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

에도 도서  행정과 련한 부서의 장을 당연

직 는 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충청북

도 청주시(기 의도서  포함), 충주시, 충청

남도 아산시의 천안아산상생 력센터도서 , 

보령시의 주산도서 ,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산군은 특정한 직 를 명시하지 않은 채 

리부서의 장이나 도서  업무담당 공무원 는 

단순히 공무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특정

한 조직이나 직 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이나 옥천군, 

동군, 증평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

시, 보령시, 아산시, 산군, 서천군, 태안군은 

구체 으로 특정한 직 의 공무원이 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도서  업무

와 련해서 어떤 부서나 직  공무원이 명확

하게 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

당 조직이나 직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례 개

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회 구

성과 운 에 불편을 래할 수 있다. 향후 도서

운 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장과 

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토

록 하고 조직개편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

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회 련한 조례가 없

거나 내용이 없는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계룡시와 홍성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에서는 교육과 문화부문 계자 는 문가는 

모두 직의 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도서  련 문가 는 계자의 참여를 보

장하고 있는 경우는 충청북도 청주시(청주기

의도서  포함), 제천시의 기 의도서 , 동

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포함),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산군뿐이다. 

이 경우 장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문

가가 참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보완이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도서 , 산군, 

청양군, 태안군의 경우는 장이 원회에 참

여하지 않으면서도 도서  문가나 계자 참

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 도서  운

에 한 논의와 의결에 있어 도서 의 특성

이나 문성을 충분히 반 하기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문가로서의 도서  장은 물론 

도서  부문 문가가 원회에 참여하도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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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 표나 이용자, 시민단체 계자가 참여

하는 것도 민 치 차원에서 이용자의 을 

반 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기 의도서  

포함), 충주시, 제천시(기 의도서  포함), 

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8곳,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아산생생 력센터 도서

 포함),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산군, 부여

군, 청양군, 산군, 태안군 등 9곳, 그리고 충청

북도교육청 등 18곳이 그 게 함으로써 주민이 

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도 주민이나 이용자 등의 참여를 확실

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도서  운 에 일정한 향을 미치는 시나 군 

의회 의원의 참여도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는 충청북도 청주시(2명으로 명시), 

충주시, 옥천군, 진천군 등 4곳, 충청남도 천안

시(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경우에는 천

안시와 아산시 의회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이 

참여토록 명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서천

군 등 5곳 등 모두 9곳이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

고 있다. 시나 군 의회 의원의 원회 참여를 명

시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두 곳

은 향후 원회에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

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외 원 구성에 있어 특별한 사항을 명시

한 곳이 있다. 옥천군 경우 도서 운 원회 

역할을 신하도록 하도록 한 옥천군 평생학습

의회는 옥천군 평생학습 장과 군 는 평생

교육기 이 추천하는 5  이상 공무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서 공모로 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6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8명(남자 4명, 여자 4명으로 

각각 명시)을 동년 4월 공모하 다. 그런데 공

모 내용에서 의회 기능을 평생학습에 한 

사항만 명기하고 도서 운 원회 원으로

서의 역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게 구성

한 의회가 도서 운 원회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해 검이 필요하다. 

다만 옥천군 내에서 타 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가  배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람의 원회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은 참

고할만하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설립 운 하고 

있는 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운 원회 

경우에는 도서 계와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계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두 

시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체 

원회 원수가 12명 이내인 상황에서 장과 

도서  업무담당 과장  공무원, 두 시의 의회 

의원 각 2명씩 총 4명 등 이미 7명 이상이 당연

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실제 련 부문 계자는 

최  5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칫 

원회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 심으로 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을 주목

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경우에는 

원 구성에서 단순하게 장과 도서  운 에 

한 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명시하고 있어 

원회 구성에 있어 자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경우에는 계 기  

소속 공무원을 직 원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직 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충청북

도 충주시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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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시장이 임명 는 하며, 원  문

화와 교육계 인사와 이용자가 체 원의 과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

은군의 경우에도 원의 경우 특정 성(性)

이 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 충청남도 논산시의 경우에는 ｢양성

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 ｢양성평

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 하는 원회 

경우 ‘ 원회, 심의회, 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

고 행정기 의 소  사무에 하여 자문에 응

하거나 조정, 의, 심의 는 의결 등을 하기 

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 ’

의 경우에는 직 원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원 수의 10분의 6을 과하지 아니하도록 해

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시․도 양성평등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운 원회도 원회 구성 시 

원칙 으로 특정 성별이 직 원 수의 10분

의 6을 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굳

이 충주시나 논산시와 같이 조례에 별도 규정하

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상  ｢도서 법｣ 제30조

에 직 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의 해  련한 조항과 원회 운 을 

돕는 간사에 한 내용도 부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의 해 에 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동군, 증평

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 충청남도 천

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산군, 태안군 등 8곳 등 모두 15곳으로, 체 

23곳  65%를 차지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경우

에는 해  조항과 함께 원의 제척 는 회피에 

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 의 사

유는 본인의 사임과 함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로 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품 손상 등

으로 부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체로 유사

하다. 해  련 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경우

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원회 운 에 필요한 간사에 해서도 규정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옥천군과 청주시와 제

천시 기 의도서  경우에만 별도 언 이 없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체로 도서 에

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일을 맡도록 하

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 경우에는 간사(도서

업무담당 장)와 서기(업무담당자)를 각각 

1명씩 두도록 하고, 청양군도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산군은 평생학습 장, 서천군은 문화정

책 장이, 보령시 주산도서 은 주산면 부면장

이 간사를 맡는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충

청남도 공주시 경우에는 원장이 도서  직원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회 업무는 

도서 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는 간

사의 일은 도서  직원이 맡도록 하는 방향으

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 운 원회 기능

｢도서 법｣ 제30조 제2항에서 공립 공공도

서 에 도서 운 원회를 두도록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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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도서 의 효율  운 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 히 조하기 하여’다. 따라서 

련 조례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 

충청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

도서 에 두도록 한 도서 운 원회 기능은 

<표 5>와 같다. 조례마다 원회의 기능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10가

지로 구분해 정리 분석하 다.

자치단체명
기능

수

기능

도서

운

운 개

선사항

자료수

집 등

독서문

화진흥

독서, 평생

교육등 지원

타 기  

업무 력

자료폐기, 

제  등

탁도

서 심의

도서  

후원
1) 기타

충청

북도

청주시 6 ○ ○ ○ ○ ○ ○

(청주기 ) 5 ○
○

( 장 추천 등)

충주시 7 ○ ○ ○ ○ ○ ○ ○

제천시 7 ○ ○ ○ ○ ○ ○ ◎

(제천기 ) 6 ○ ○ ○ ○ ○ ◎ ○

보은군 6 ○ ○ ○ ○ ○ ○

옥천군 6 ○ ○ ○ ○ ○ ◎

동군 5 ○ ○ ○ ○ ○

증평군 6 ○ ○ ○ ○ ○ ○

진천군 8 ○ ○ ○ ○ ○ ○ ○ ○

괴산군 - - - - - - - - - - -

음성군 8 ○ ○ ○ ○ ○ ○ ○ ○

단양군 6 ○ ○ ○ ○ ○

충청

남도

천안시 7 ○ ○ ○ ○ ○ ○ ◎ ○

(천안아산상생

력센터도서 )
7 ○ ○ ○ ○ ○ ○ ◎ ○

공주시 7 ○ ○ ○ ○ ○ ○ ○

보령시 7 ○ ○ ○ ○ ○ ○ ○

(주산도서 ) 7 ○ ○ ○ ○ ○ ○ ○

아산시 5 ○ ○ ○ ○ ○

서산시 8 ○ ○ ○ ○ ○ ○ ◎

논산시 6 ○ ○ ○ ○ ○ ○

계룡시 - - - - - - - - ○ - -

당진시 8 ○ ○ ○ ○ ○ ○ ○ ◎

산군 6 ○ ○ ○ ○ ○ ◎

부여군 7 ○ ○ ○ ○ ○ ○ ○

서천군 7 ○ ○ ○ ○ ○ ○

청양군 7 ○ ○ ○ ○ ○ ○ ○

홍성군 - - - - - - - - - - -

산군 5 ○ ○ ○ ○ ◎ ○

태안군 7 ○ ○ ○ ○ ○ ○ ◎

충청북도교육청 7 ○ ○ ○ ○ ○ ○ ○

충청남도교육청 7 ○ ○ ○ ○ ○ ○ ○

1) 도서  후원의 경우○는 명확하게 ‘도서  후원’을, ◎는 ‘기타 도서  후원’이라고 명시한 경우임.

<표 5> 도서 운 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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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규정된 기능이나 심의사항의 개수를 

살펴보면 도서 이 없거나 운 원회 련 조

례가 없는 3곳을 제외한 29곳(개별 도서  조례

와 교육청 포함)  13곳(44.8%)이 7가지를 명

시하고 있다. 그 외 6가지인 곳이 8곳(27.6%), 

5가지와 8가지인 곳은 각각 4곳(13.8%)이다. 

우선 29곳 모두는 도서  운 에 한 기본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상 법에

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충청

북도 청주기 의도서 과 보은군, 동군, 증평

군, 단양군을 제외한 24곳이 도서  운 에 

한 기본사항 외에도 별도로 도서  운 개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  운  기본사항

과 운  개선에 한 사항이 크게 다른 것인지

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서 법｣에서 도서 운 원회의 역할로 

명시한 각종 문화시설과의 조 항목이 조례에 

명시된 경우는 29곳  23곳(79.3%)이다. 명시

하지 않은 6곳(충청북도 청주기 의도서 , 옥천

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 아산시, 산군)은 다른 문화시설과의 조 

는 력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는 자료의 수집, 구성, 리 련 사

항(22곳), 독서문화진흥 련 사항(23곳), 독

서나 평생교육에 한 지원(23곳), 자료 폐기

나 제  등에 한 사항(9곳), 탁도서 심의 

사항(4곳), 도서  후원에 한 사항(17곳) 등

이 도서 운 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

다. ‘기타 도서  운 에 한 사항’을 둔 조례

도 18곳이다.

자료의 수집과 구성에 한 사항을 명시한 

곳  서산시 경우는 ‘자료의 구성에 한 사항’

과 ‘자료의 선정에 한 사항’을 별도로 나열하

고 있다. 자료의 선정과 구성을 별도로 구분하

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독

서문화 진흥에 한 사항을 규정한 곳  충청

북도 진천군은 “‘진천의 책’ 선정 등”이라고 보

다 명시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극 추진하고 

있는 독서진흥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단양군 

경우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독서문화 확산

에 한 사항’과 ‘독서문화 소외지역  취약계

층 등의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을 각각 명

시하고 있다. 

도서  후원에 한 사항을 원회 기능으로 

한 곳이 17곳이다. ‘도서  후원’이라고 명확하

게 제시한 곳이 7곳이고 ‘기타 도서  후원에 

한 사항’이라고 한 곳은 10곳이다. 도서  후

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체

로 이나 물품 등의 기부는 포함될 것이다. 

재 우리나라는 ｢기부 품의 모집  사용에 

한 법률(기부 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

품 모집․ 수 제한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그 소속 기 ․공무원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차․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 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

러나 도서 의 경우에는 ｢도서 법｣ 제9조(

 등의 기부)에서 구든지 도서 의 설립․

시설․도서 자료  운 을 지원하기 해 

 그 밖의 재산을 도서 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 , 즉 

공립 공공도서 은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

품법｣에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운

원회에서 도서  후원에 해 논의할 수 있도

록 했다면, 원칙 으로는 기부하고자 하는 개

인이나 단체 등이 있을 경우 그에 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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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재원으로 운 되는 재의 상황에서 도서

이 극 으로 도서  후원이나 기부와 련

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도서 운 원회가 다룰 수 있을지에 해서

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운 원회가 민 치

의 기 이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후원이나 기부 

문제에 보다 극 으로 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탁도서와 련한 사항을 다룬 곳은 충청남

도 천안시(천안아산상생 력센터 도서  포

함)와 보령시 주산도서 , 계룡시 등 4곳이다. 

이  계룡시 경우에는 조례 제8조( 탁도서)

에서 도서 에 장서를 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운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는 

명시하고 있지만, 심의를 할 도서 운 원회

의 구성이나 기능 등에 해서는 반 하지 않

고 있다는 문제 이 있다. 개인이나 단체 등으

로부터 도서를 탁받아 이를 활용하는 것은 

도서  자료 선정이나 구성에 한 사항의 하

나로 처리 가능하기에 이 사항을 도서 운

원회의 규정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충청북도 충주시 등 9곳은 자료의 폐기와 제

에 한 사항을 원회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

다. 이는 재 도서 자료의 폐기나 제 의 경

우 ｢도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련 [별표 

1의2](시행 2021.6.23.)에 따라 원칙 으로는 

해당 도서  체 장서의 100분의 7을 과해

서 폐기  제 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도서 운

원회 는 그에 하는 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 을 과해 폐기

나 제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 

도서 운 원회 기능의 하나로 도서  자료

의 폐기  제 에 한 사항을 명시한 것은 이

러한 상황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도서 법 시행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으로 단된다. 

기타 사항에서는 우선 청주기 의도서  경

우 도서  운 과 발 에 한 사항 이외에는 

‘ 장의 임명 추천(면직 포함)에 한 사항, 사

업계획 승인에 한 사항, 도서 의 산  결

산에 한 사항, 탁할 경우 수탁기  선정  

변경, 시정요구에 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

고 있다는 이 특별하다. 한 별도로 장의 

추천 조항을 두고 추천할 수 있는 장의 조건

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은 원회가 복수로 추

천한 자 에서 1명을 장으로 임명해야 하고, 

장을 해임하거나 면직,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 에 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

천시 기 의도서  경우에는 2018년 5월 11일 

조례 개정 시 원회 기능  ‘ 장의 임명 추천

(면직 포함)과 연임 건의에 한 사항’을 삭제

하 다. 재에는 수탁기 이 장을 공모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3.6 운 원회 회의와 규정 제정, 수당 지  

련 분석

도서 운 원회가 실질 으로 도서  운

이나 발 , 개선 등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하기 해서는 정기  는 수시로 회의를 통

해 도서  운 상황을 악하고 실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회의 소집의 요건에 있어서는 모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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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장의 요청으로 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에는 시

장이나 군수도 소집 할 수 있고, 원의 1/2 

는 1/3의 소집요구에 따라서도 소집이 가능하

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나 도서 은 13곳으로 

체 29곳  44.8%에 그치고 있다. 보다 극

으로 원회를 운 하기 해서는 명확한 회

의 소집 요건이 반 되어야 한다. 

회의 방식에 있어 정기회의를 명확하게 규정

한 곳은 4곳(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충청남

도 서산시, 당진시)뿐이다. 나머지는 정기회의 

등에 해서 별도의 언 이 없으며 서면회의에 

해서도 충청북도 청주시 등 8곳만 명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만약의 상황

이 발생해 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

회 운 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

한 상황에서는 서면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자칫 형식 으로 원회가 운

되지 않도록 서면회의를 허용하는 조건은 아주 

제한 이어야 할 것이다. 

회의록 작성에 해서도 일부(16곳, 55.2%)

만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 주산도서  경우에

는 별도 조항으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 의 정

보공개에 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해

서 극 공개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각종 원회 설치  운  조례｣ 제14조(회의

록 작성  공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

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 들은 공공기

이기에 국민, 특히 이용자들이 도서  운 에 

더 심을 가지고 극 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해 운 원회 회의와 회의록의 극 공개가 

필요하다. 경기도 용인시의 사립 공공도서 인 

느티나무도서 은 홈페이지에 ‘2022년 느티나

무도서  2분기 운 원회 회의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다.

회의의 성립과 의결에 해서는 거의 모두가 

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충청북도 제천시

는 원장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상

인 회의 성립과 의결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

라고 단된다.

도서 운 원회가 단순 자문 원회 성격

을 넘어 실질 으로 도서  운 에 한 심의

와 의결로 도서 의 효율  운 과 발 을 이끄

는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원회 논

의사항이 도서  운 에 반 되어야 한다. 이러

한 에서 충청북도 충주시와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등 4곳이 원회 심의사항을 

도서  운 에 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 원회 심의 결과를 지

방자치단체장(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한 곳도 있다. 충주시는 한 사

안이나 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장

이 시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제천시는 도서 장이 심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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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록 하고 있고, 제천기 의도서 은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

천군 경우에는 충주시와 같이 사안이나 

산 수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라

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장이 

보고하도록, 아산시는 주요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도서 운 원회가 도서  운

과 발 에 한 역할을 한다는 상을 명

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며, 심의사항을 실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 운 원회 운 에 필요한 세부 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원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 충

청지역 도서  조례에서는 청주시만 ｢청주시 

각종 원회 설치  운  조례｣를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

육청은 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운 세칙

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회의 자율

인 운 을 해서는 원회가 스스로 운 세칙

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수당과 련해서는 29곳  21곳(77.4%)

이 지 에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직 

원의 경우 참여에 한 경제  보상으로 수

당의 지 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다른 규정 등

에 따라서 지 할 수 있겠지만 도서 운 원

회 련 내용에 포함하면 원회 운 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3.7 종합 분석  시사

도서  련 조례 제정 황을 살펴보면 도

서  행정이나 조례와 같은 법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가 도서  는 도서 과 하게 

연 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

체 26곳  10곳(38.5%)에 그치고 있다. 재 

도서 은 가장 많은 수의 문화기반시설이고 계

속해서 신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  

업무가 앙정부의 문화정책의 하나이고 통

령 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도서 정책

기획단이라는 담부서가 있는 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서  업무

의 독립성과 문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

로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  운  조례 분석 결과 충청지역에서 

도서 이 설치되지 않은 충청북도 괴산군을 제

외한 25곳  23곳의 조례에서 도서 운 원

회와 련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충청

남도 계룡시와 홍성군은 도서 운 원회에 

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즉각 인 조례 개정

이 필요하다. 한 충청북도 옥천군은 도서

운 원회를 두기는 하되 그 역할은 옥천군 

평생학습 의회가 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

서 운 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서 운 원회 원 구성에 있어서는 

체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원수를 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수는 하게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도서  발 에 

필요한 다양한 연령과 문분야 계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정도의 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원의 임명이나 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장이 하도록 해 원회의 상과 원들의 

책임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회를 

이끄는 원장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원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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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특정 기 의 장이 맡도록 한 곳도 있다. 

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원  

호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기는 

부분 2년이나, 연임 여부나 연임 횟수가 불명확

한 경우도 많다. 원회의 지속성을 해 원

의 연임에 해서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원 구성에 있어 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곳은 3곳, 장이 원으로 참여토록 한 곳도 

9곳뿐인데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운 을 책임지고 있는 도서  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으

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으로 교육이나 문화부문 문가 는 

계자는 거의 모두 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

서  문가 참여의 경우에는 충분히 조례에 

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  부문 문

가나 계자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

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 조례에서 ｢양

성평등법｣을 언 하고 있는데, ｢도서 법｣ 제

30조 제2항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바

람직할 것이다.

도서 운 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도서  

운 에 한 사항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해서는 매우 다양한데 지역이나 

도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

만 다른 법률, 특히 ｢기부 품법｣과 련한 도

서  기부와 련한 사항이나 ｢도서 법 시행

령｣과 련된 도서 자료의 폐기  제 에 

한 사항 등은 상  법률과의 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도서 운 원회는 체로 정기회의를 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도서  운 에 실질 인 

역할을 하기 해서는 어도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소집해 도서  운  상황을 검하고 

개선이나 발 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원회 소집 한 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원의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면 개

최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록을 명확하게 작성

하고 이를 공개하여 원회의 책무성을 높이고 

주민의 심과 참여를 극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한 원회 심의 결과는 도서  운 에 

반 되어야 하고, 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제정도 

필요하다.

4. 결론  제언
 

공공도서  설치와 운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2023년부터는 정부가 담당해 온 도서

 건립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도서  

설립과 운 에 있어서의 자치와 분권은 더욱 

확 ,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

의 공공도서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자료종

합목이나 국가상호 차 서비스(책바다)나 회

원권 하나로 국 도서 의 출서비스를 이용

하는 책이음, 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등을 통해 도서  서비

스가 국화하고 있고, 건립 타당성 조사나 등

록제 등도 새롭게 실행될 정이다.

분권과 자치가 강화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 인 통합과 연결, 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 에서 도서  운 을 보다 효율 으로 지원

하고 지역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율  운

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도서 운 원회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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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아직도 도서 운 원회의 요

성이나 효과 인 운용을 한 구성이나 운 방

식 등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다양

하다. 한 상 법과 조례, 련 법률 등과의 원

활한 체계 구축 상황도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의 정비를 통한 도서 운 원

회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 운 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 하도

록 한 ｢도서 법｣ 취지를 살려 운  활성화를 

해서는 도서 운 원회와 련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례는 법령의 범  안에서

만 제정될 수 있는데, 도서 운 원회의 경

우에는 법령에서는 설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

을 뿐 추가 인 사항에 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도서 을 설치 운 하는 지방자치단

체나 교육청 별로 실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에 도서 운 원

회 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야 

할 부분은 비워두거나 여러 개의 안을 제시해

서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도서  운

을 다루는 원회로서 일 성이나 통일성은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도서 운 원회 련한 표 조례안

을 제정하게 된다면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당연직과 직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범 , 원장 선임과 간사 등에 한 규정, 해  

련 규정 등 포함), 회의(최소 개최 횟수, 회의

록 작성  활용 등의 사항), 하  조직(자료선

정 원회 등의 분과 원회나 실무 원회)이나 

원회 운 을 한 세부규칙 제정에 한 사

항, 회의비 사항 등에 해 지방분권이나 자치

라는 원칙과 충돌하지 않고 원회 구성과 운

에 있어 최소한의 범 에서 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원구성에 있어서는 장과 지방자치

단체 핵심 부서의 장이나 공무원 등은 당연직

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직 원 구

성에 있어 주민참여 확 를 해 직 원

의 반 이상은 이용자나 시민단체,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직 원은 공모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반 함으로써 민

치의 핵심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한 임기마다 직 원의 반 

는 1/3 이상을 교체하면 활동의 연계성을 유지

하면서도 신규 원을 입할 수 있다.

한 도서 운 원회가 필요한 분과 원

회나 실무 원회 같은 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도서  장에서 수서

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부 압력이

나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표출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서나 서비스 담

당 사서가 직  응하기보다는 도서  차원, 

즉 도서 운 원회에서 수서의 자율권과 

련한 극  논의를 통한 공동 응이 필요하

다. 이를 해 도서 운 원회의 기능으로서 

도서  자료수집과 장서 구성에 해서 보다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고, 도서 운 원회 산

하에, 는 별도로 자료선정 원회 등을 설치

해 도서 의 자료 선정과 이용 과정에서 특별

한 상황이 발생하면 극 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서 문구의 ｢서울특별시 

서 문구립도서  설치  운 조례｣ 제29조

(자료선정 원회)와 도 구의 ｢서울특별시 도

구 도서  설치  운 조례｣ 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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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서 운 원회에 자료선정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성과 기능에 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청지역을 

심으로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례 내

용 분석을 통해 운 원회 원 구성방식, 기

능, 회의와 규정제정 등을 살펴보고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다만 본 연구는 충청

지역 공공도서  운 원회 련 조례만을 분

석함으로써 국  상황을 악하지 못한 한계

과 문헌분석연구만을 진행함으로써 실질  

황 악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다른 지역의 

도서 운 원회 련 조례 내용 분석 연구와 

함께 공공도서  운 원회 운 황에 한 

실질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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